
 (단위 : 천원)  (장 100)지방세수입 (관 110)지방세 (항 111)보통세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지방세수입 
100 

22,350,000   

지방세 
110 

22,350,000   

보통세 
111 

20,900,000  

주민세 
111-04 

14,000,000  

 
 

14,000,000○주민세 = 

재산세 
111-05 

1,100,000  

 
 

1,100,000○재 산 세 = 

자동차세 
111-06 

1,500,000  

 
 

1,500,000○자 동 차 세 = 

담배소비세 
111-10 

2,000,000  

 
 

2,000,000○담 배 소 비 세 = 

주행세 
111-11 

2,300,000  

 
 

2,300,000○주 행 세 = 

목적세 
112 

1,300,000  

도시계획세 
112-01 

450,000  

 
 

450,000○도 시 계 획 세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100)지방세수입 (관 110)지방세 (항 112)목적세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사업소세 
112-03 

850,000  

 
 

850,000○사 업 소 세 = 

과년도수입 
113 

150,000  

과년도수입 
113-01 

150,000  

 
 

150,000○과 년 도 수 입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200)세외수입 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 (항 211)재산임대수입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세외수입 
200 

9,817,937   

경상적세외수입 
210 

3,860,291   

재산임대수입 
211 

190,000  

국유재산임대료
211-01 

50,000  

 
 

50,0000 국유재산 임대료 = 

공유재산임대료
211-02 

140,000  

 
 

○공유재산 임대료

 
 

95,000  －군유염전 임대료 = 

 
 

45,000  －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= 

사용료수입 
212 

385,300  

도로사용료 
212-01 

70,000  

 
 

70,000○도로사용료 = 

하천사용료 
212-02 

1,300  

 
 

1,300 ○하천사용료 = 

기타사용료 
212-08 

314,000  

 
 

196,000○공유수면 점사용료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200)세외수입 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 (항 212)사용료수입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100,000○도서자가발전소 전기사용료 = 

 
 

18,000○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= 

수수료수입 
213 

885,094  

증지수입 
213-01 

333,000  

 
 

100,000○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= 

 
 

200,000○민원처리 수수료 = 

 
 

14,000○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= 

 
 

19,000○보건소 민원처리 수수료(운전면허신체검사 외 8종) = 

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
213-02 

260,000  

 
 

260,000○쓰레기봉투 판매수입 = 

기타수수료 
213-04 

292,094  

 
 

16,500○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5,000 X 3,300 = 

 
 

20,000○농지조성비부과결정 및 징수수수료                20,000,000 = 

 
 

○보건소 환자진료수입

 
 

23,402  －일  반  과(5,700명) = 

 
 

17,559  －치      과(3,100명)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200)세외수입 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 (항 213)수수료수입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9,783   －한  방  과(2,200명) = 

 
 

○보건지소 환자진료수입

 
 

115,000  －일  반  과(13,000명) = 

 
 

18,500  －치      과(2,600명) = 

 
 

30,000  －한  방  과(6,300명) = 

 
 

40,000○인플루엔자 예방접종(10,000명) = 

 
 

1,350 ○B형간염 예방접종(300명) = 

사업수입 
214 

169,510  

사업장생산수입
214-01 

51,000  

 
 

40,000○공정육묘장 우량묘 판매 = 

 
 

1,000 ○실증시험포 생산물 판매 = 

 
 

1,000 ○조직배양 씨감자 판매 = 

 
 

1,000 ○병해충 예찰답 생산물 판매 = 

 
 

8,000 ○농기계 순회수리 판매 = 

매각사업수입
214-06 

118,510  

 
 

118,510○대신지구 체비지매각대금(1필지)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200)세외수입 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 (항 215)징수교부금수입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징수교부금수입
215 

172,155  

징수교부금수입
215-01 

172,155  

 
 

○도세징수교부금

 
 

58,500  －취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950,000,000 X 0.03 = 

 
 

64,200  －등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140,000,000 X 0.03 = 

 
 

1,380   －면허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,000,000 X 0.03 = 

 
 

9,000   －공동시설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,000 X 0.03 = 

 
 

2,850   －과년도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,000,000 X 0.03 = 

 
 

36,000○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             400,000,000 X 9/100 = 

 
 

225○수질·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         2,500,000 X 9/100 = 

이자수입 
216 

2,058,232  

공공예금이자수입
216-01 

2,000,000  

 
 

2,000,000○공공예금이자 = 

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
216-02 

13,232  

 
 

13,232○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이자수입 = 

기타이자수입
216-03 

45,000 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200)세외수입 (관 210)경상적세외수입 (항 216)이자수입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45,000○세입세출외현금이자 및 기타이자수입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200)세외수입 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 (항 221)재산매각수입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임시적세외수입 
220 

5,957,646   

재산매각수입 
221 

365,000  

국유재산매각수입
221-01 

15,000  

 
 

15,000○국유재산 매각수입 = 

공유재산매각수입
221-02 

350,000  

 
 

○공유재산 매각수입

 
 

100,000  －대신지구 군유재산 매각 = 

 
 

250,000  －기타 공유재산 매각 = 

순세계잉여금 
222 

3,000,000  

순세계잉여금
222-01 

3,000,000  

 
 

3,000,000○순세계잉여금 = 

이월금 
223 

500,000  

국고보조금사용잔액
223-01 

300,000  

 
 

300,000○국고보조금 사용잔액 = 

시·도비보조금사용잔액 
223-02 

200,000  

 
 

200,000○도비보조금 사용잔액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200)세외수입 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 (항 224)전입금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전입금 
224 

31,862  

기타회계전입금
224-03 

31,862  

 
 

31,862○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= 

융자금원금수입
226 

10,545  

민간융자금회수수입
226-01 

10,545  

 
 

10,545○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회수수입 = 

부담금 
227 

1,831,239  

일반부담금 
227-02 

1,831,239  

 
 

1,831,239○도서자가발전소운영 한전부담금 = 

잡수입 
228 

169,000  

과태료수입 
228-04 

168,000  

 
 

15,000○주민등록 과태료 = 

 
 

8,000 ○호적과태로 = 

 
 

20,000○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= 

 
 

4,000 ○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= 

 
 

1,000 ○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200)세외수입 (관 220)임시적세외수입 (항 228)잡수입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120,000○자동차과태료 = 

기타잡수입 
228-09 

1,000  

 
 

1,000 ○축산폐수배출부과금 = 

과년도수입 
229 

50,000  

과년도수입 
229-01 

50,000  

 
 

50,000○과년도수입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300)지방교부세 (관 310)지방교부세 (항 311)지방교부세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지방교부세 
300 

79,952,688   

지방교부세 
310 

79,952,688   

지방교부세 
311 

79,952,688  

지방교부세 
311-01 

79,952,688  

 
 

78,333,613○보 통 교 부 세 = 

 
 

[분 권 교 부 세]

 
 

19,000○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 = 

 
 

10,000○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= 

 
 

28,213○공공(군립)도서관 도서구입비 = 

 
 

1,000 ○향교(기로연 재현) 전통문화 시연 = 

 
 

3,000 ○지방문화학교 운영지원 = 

 
 

219,375○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= 

 
 

35,616○소년소녀가정 지원 = 

 
 

24,864○가정위탁 양육지원 = 

 
 

2,858 ○결식아동 급식지원 = 

 
 

116,600○경로당 운영비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300)지방교부세 (관 310)지방교부세 (항 311)지방교부세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23,028○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= 

 
 

5,100 ○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= 

 
 

41,712○가정봉사원 파견(재가 노인복지시실 운영) = 

 
 

3,000 ○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(노인일거리마련) = 

 
 

101,701○노인양로시설 운영비 = 

 
 

120,376○노인요양시설 운영비 = 

 
 

32,845○사회복귀시설 운영비 = 

 
 

455,744○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= 

 
 

17,950○사회복지시설 공익 인건비 = 

 
 

4,347 ○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 인건비 = 

 
 

3,639 ○지 역 봉 사 = 

 
 

43,255○주간 복지시설 운영지원 = 

 
 

61,047○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= 

 
 

90,820○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= 

 
 

4,568 ○농가도우미 지원 = 

 
 

12,320○양식장 소독제 지원(어류)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300)지방교부세 (관 310)지방교부세 (항 311)지방교부세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4,320 ○양식장 소독제 지원(갑각류) = 

 
 

107,805○공공근로사업 = 

 
 

2,592 ○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= 

 
 

336○마을건강원 보수교육 = 

 
 

1,800 ○일선지도활동(농업인상담소)지원 = 

 
 

6,400 ○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(현장애로기술개발) = 

 
 

2,000 ○농촌생활환경개선(친환경화장실 설치) = 

 
 

5,000 ○영농 4-H 시범영농 지원 = 

 
 

2,250 ○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(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) = 

 
 

660○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(경영상담장비) = 

 
 

530○지방농업인 전문교육 = 

 
 

1,000 ○지방농업인 전문교육(농어촌지도자회) = 

 
 

864○생활개선기술과제교육 = 

 
 

1,000 ○농촌노인활동지원 = 

 
 

540○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400)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(관 420)재정보전금 (항 421)재정보전금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
400 

1,142,370   

재정보전금 
420 

1,142,370   

재정보전금 
421 

1,142,370  

재정보전금 
421-01 

1,142,370  

 
 

○재정보전금

 
 

526,500  －취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950,000,000 X 0.27 = 

 
 

577,800  －등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140,000,000 X 0.27 = 

 
 

12,420  －면허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,000,000 X 0.27 = 

 
 

25,650  －과년도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,000,000 X 0.27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10)국고보조금등 (항 511)국고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보조금 
500 

60,215,392   

국고보조금등 
510 

52,642,119   

국고보조금등 
511 

52,642,119  

국고보조금 
511-01 

31,328,172  

 
 

[행정자치부]

 
 

20,600○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 = 

 
 

24,565○시군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= 

 
 

19,546○일제강점하 동원피해 진상조사 = 

 
 

74,000○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= 

 
 

508,223○소하천 정비사업 = 

 
 

1,140 ○민방위강사수당 = 

 
 

224○통리대장 교육비 = 

 
 

294○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= 

 
 

593○민방위의날 훈련경비 = 

 
 

[문화관광부]

 
 

60,000○전통사찰 보존 지원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10)국고보조금등 (항 511)국고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17,000○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= 

 
 

5,352 ○사회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= 

 
 

960,000○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= 

 
 

10,553○국악강사풀제 사업 = 

 
 

[농  림  부]

 
 

3,784 ○양곡관리 보조금 = 

 
 

144,800○영유아 양육비 지원 = 

 
 

5,000 ○정보화선도자 선정 활용 = 

 
 

100,000○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 = 

 
 

397,070○토양개량제 공급 = 

 
 

120,000○친환경농업지구 조성 = 

 
 

36,400○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사업 = 

 
 

182,206○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= 

 
 

8,410,000○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= 

 
 

135,100○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지원 = 

 
 

67,312○가축방역약품 구입 보조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10)국고보조금등 (항 511)국고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66,779○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= 

 
 

148,640○친환경 축산 직불제 = 

 
 

[보건복지부]

 
 

163,278○노인일자리 지원 = 

 
 

1,480,730○경로연금 = 

 
 

10,033,532○기초생활보장급여 = 

 
 

1,063,669○자활근로사업 = 

 
 

36,983○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= 

 
 

82,569○근로소득공제사업 = 

 
 

400○장애인 등록 진단비 = 

 
 

16,000○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= 

 
 

654,112○보육시설 운영비 = 

 
 

1,585,534○보육료 지원 = 

 
 

81,595○보육시설 기능보강 = 

 
 

5,521 ○저소득 모부자가정 고등학생 수업료 = 

 
 

59 ○저소득 모부자가정 고등학생 입학금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10)국고보조금등 (항 511)국고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8,160 ○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= 

 
 

105,000○자활후견기관 운영비 = 

 
 

470,701○장 애 수 당 = 

 
 

4,620 ○장애아동 부양수당 = 

 
 

64,000○장애인 의료비 = 

 
 

1,000 ○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= 

 
 

12,000○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= 

 
 

1,800 ○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= 

 
 

2,756 ○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= 

 
 

21,810○가정폭력상담소 운영 = 

 
 

50 ○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= 

 
 

50 ○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= 

 
 

220○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 = 

 
 

16,821○불임부부 지원 = 

 
 

7,200 ○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= 

 
 

70,800○정신보건센터 운영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10)국고보조금등 (항 511)국고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13,990○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= 

 
 

1,050 ○전염병 실무자 과정 교육훈련 = 

 
 

384○전염병 진단 시약 = 

 
 

4,456 ○한센 양로자 생계비 = 

 
 

10,806○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= 

 
 

[환  경  부]

 
 

55,710○폐비닐 수거비 지원 = 

 
 

[노  동  부]

 
 

7,625 ○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= 

 
 

6,222 ○농어민 고용촉진 훈련 = 

 
 

[건설교통부]

 
 

174,500○위험도로 구조개선(자특회계) = 

 
 

82,000○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= 

 
 

232,000○위험도로 구조개선 = 

 
 

[해양수산부]

 
 

10,432○방치폐선 처리사업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10)국고보조금등 (항 511)국고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5,000 ○VHF 무선설비 사업 = 

 
 

1,024,618○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= 

 
 

[농촌진흥청]

 
 

95,000○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= 

 
 

22,500○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= 

 
 

12,642○농업전문인력 양성 = 

 
 

5,030 ○농가경영컨설팅 운영 = 

 
 

80,500○농촌생활 활력화 시범 = 

 
 

9,680 ○농기계교육훈련사업 = 

 
 

105,000○특화작목 육성 촉진 = 

 
 

30,000○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시범 = 

 
 

2,500 ○한국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= 

 
 

7,717 ○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 = 

 
 

[산  림  청]

 
 

1,200 ○휴대용 무전기 = 

 
 

315○등 짐 펌 프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10)국고보조금등 (항 511)국고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393○산불진화 급식비 = 

 
 

438○산불진화 출동비 = 

 
 

2,640 ○진화안전장비 세트 = 

 
 

194○개인진화장비 = 

 
 

600○산불감시 근무복 = 

 
 

75 ○예방진화대 조장 수당 = 

 
 

33,840○산불전문예방진화대 = 

 
 

112○진화차용 소화 약제 = 

 
 

3,000 ○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= 

 
 

900○무선차량국 = 

 
 

1,470 ○인화물질 제거사업 = 

 
 

40,497○솔잎혹파리 나무주사(포스팜 액제) = 

 
 

3,375 ○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= 

 
 

405○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= 

 
 

79,217○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= 

 
 

2,625 ○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10)국고보조금등 (항 511)국고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375○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= 

 
 

3,751 ○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= 

 
 

678○속효성 방제(지상방제) = 

 
 

5,152 ○예 찰 조 사 원 = 

 
 

4,732 ○우량소나무 보존대책 = 

 
 

5,095 ○영림계획 작성 = 

 
 

6,450 ○산림지리정보 = 

 
 

2,750 ○산림조합 육성 = 

 
 

11,840○경제수 일반 = 

 
 

3,773 ○맹 아 갱 신 = 

 
 

39,466○리기다 갱신 조림 = 

 
 

87,505○큰나무 공익조림 = 

 
 

136,002○숲다운 숲 정비 인건비 = 

 
 

13,554○숲다운 숲 정비 부대비 = 

 
 

7,360 ○숲다운 숲 정비 교육훈련비 = 

 
 

525,000○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10)국고보조금등 (항 511)국고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7,700 ○표고재배사 시설 = 

 
 

72,000○산약초 재배단지 = 

 
 

7,600 ○관상수 토양개량 = 

 
 

4,900 ○청소년 현장체험교육 활성화 = 

 
 

701,680○숲 가꾸기 = 

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
511-02 

20,259,516  

 
 

[행정자치부]

 
 

1,080,000○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= 

 
 

1,200,000○오 지 개 발 = 

 
 

[문화관광부]

 
 

380,000○관광지 개발사업 = 

 
 

1,979,000○문화관광자원 개발 = 

 
 

[농  림  부]

 
 

46,000○농산물 물류 표준화 = 

 
 

1,655,000○지역특화사업 = 

 
 

2,620,981○밭기반 정비사업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10)국고보조금등 (항 511)국고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458,950○기계화경작로 확포장 = 

 
 

1,000,000○지표수 보강 개발 = 

 
 

408,000○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= 

 
 

120,000○한발대비 용수 개발 = 

 
 

1,151,625○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= 

 
 

500,000○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= 

 
 

[건설교통부]

 
 

931,000○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= 

 
 

3,773,000○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= 

 
 

500,000○하도준설사업 = 

 
 

[해양수산부]

 
 

25,000○다목적 인양기 설치 = 

 
 

40,000○수산종묘 매입 방류 = 

 
 

450,000○수산물 산지가공시설 = 

 
 

120,000○수산물 직매장(소형) = 

 
 

238,000○연 안 정 비 사 업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10)국고보조금등 (항 511)국고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771,000○도서종합개발사업 = 

 
 

[농촌진흥청]

 
 

25,000○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= 

 
 

[산  림  청]

 
 

160,000○임 도 신 설 = 

 
 

104,960○임 도 구 조 개 량 = 

 
 

9,000 ○임 도 보 수 = 

 
 

[중소기업청]

 
 

513,000○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= 

기금 
511-03 

1,054,431  

 
 

[국민체육진흥기금]

 
 

2,700 ○생활체육교실 운영 = 

 
 

29,160○생활체육지도자 배치 = 

 
 

9,720 ○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= 

 
 

2,445 ○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= 

 
 

2,408 ○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10)국고보조금등 (항 511)국고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2,408 ○장수체육대학 운영 = 

 
 

5,000 ○청소년 어울마당 = 

 
 

[농지관리기금]

 
 

5,280 ○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= 

 
 

265,330○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 = 

 
 

[산업자원기금]

 
 

7,324 ○이폐농수용가 융자원리금 지원 = 

 
 

[건강증진기금]

 
 

374,926○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= 

 
 

20,869○건강보험 가입자 위암 조기검진 = 

 
 

7,299 ○건강보험 가입자 유방암 조기검진 = 

 
 

1,550 ○건강보험 가입자 간암 조기검진 = 

 
 

2,282 ○건강보험가입자 대장암 조기검진 = 

 
 

11,902○의료수급권자 위암 조기검진 = 

 
 

3,265 ○의료수급권자 유방암 조기검진 = 

 
 

1,539 ○의료수급권자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10)국고보조금등 (항 511)국고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1,456 ○의료수급권자 간암 조기검진 = 

 
 

2,773 ○의료수급권자 대장암 조기검진 = 

 
 

29,976○암 치료비 지원 = 

 
 

50,800○노인의치 보철사업 = 

 
 

7,125 ○치아 홈 메우기 사업 = 

 
 

18,750○구강보건실 설치 사업 = 

 
 

2,846 ○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= 

 
 

221○방문보건인력 교육비 = 

 
 

400○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= 

 
 

200○자원봉사자 교통비 = 

 
 

58,722○건강생활실천사업비 = 

 
 

56,052○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= 

 
 

1,913 ○암 예방 관리사업 = 

 
 

238○임산부 건강검진 = 

 
 

108○영유아 검진 = 

 
 

1,730 ○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10)국고보조금등 (항 511)국고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5,045 ○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= 

 
 

34,076○희귀 난치성 질환 = 

 
 

13,474○임시예방접종 = 

 
 

9,124 ○유아 예방접종 = 

 
 

100○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 = 

 
 

75 ○성병검진 및 치료비 = 

 
 

1,320 ○생물테러지정 감시의료기관 = 

 
 

2,500 ○한방지역보건사업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시.도비보조금등
520 

7,573,273   

시.도비보조금등
521 

7,573,273  

시.도비보조금등
521-01 

7,573,273  

 
 

  <국고보조사업>

 
 

   [행정자치부]

 
 

22,200○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= 

 
 

798○민방위 강사 수당 = 

 
 

156○통리대장 교육비 = 

 
 

205○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= 

 
 

415○민방위의날 훈련경비 = 

 
 

   [문화관광부]

 
 

30,000○전통사찰 보존 지원 = 

 
 

272,000○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= 

 
 

   [농  림  부]

 
 

43,440○영유아 양육비 지원 = 

 
 

2,000 ○정보화선도자 선정 활용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30,000○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 = 

 
 

49,634○토양개량제 공급 = 

 
 

60,000○친환경농업지구 조성 = 

 
 

7,280 ○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사업 = 

 
 

17,370○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지원 = 

 
 

16,684○가축방역약품 구입 보조 = 

 
 

   [보건복지부]

 
 

81,639○노인일자리 지원 = 

 
 

1,254,192○기초생활보장급여 = 

 
 

132,959○자활근로사업 = 

 
 

4,623 ○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= 

 
 

10,321○근로소득공제사업 = 

 
 

200○장애인 등록 진단비 = 

 
 

8,000 ○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= 

 
 

327,056○보육시설 운영비 = 

 
 

792,767○보육료 지원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40,797○보육시설 기능보강 = 

 
 

691○저소득 모부자가정 고등학생 수업료 = 

 
 

8○저소득 모부자가정 고등학생 입학금 = 

 
 

1,020 ○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= 

 
 

15,000○자활후견기관 운영비 = 

 
 

100,864○장 애 수 당 = 

 
 

990○장애아동 부양수당 = 

 
 

16,000○장애인 의료비 = 

 
 

125○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= 

 
 

6,000 ○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= 

 
 

10,905○가정폭력상담소 운영 = 

 
 

25 ○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= 

 
 

25 ○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= 

 
 

110○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 = 

 
 

8,411 ○불임부부 지원 = 

 
 

900○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21,240○정신보건센터 운영 = 

 
 

4,197 ○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= 

 
 

4,456 ○한센 양로자 생계비 = 

 
 

10,806○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= 

 
 

   [노  동  부]

 
 

953○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= 

 
 

   [농촌진흥청]

 
 

2,700 ○농기계교육훈련사업 = 

 
 

   [산  림  청]

 
 

840○휴대용 무전기 = 

 
 

221○등 짐 펌 프 = 

 
 

275○산불진화 급식비 = 

 
 

307○산불진화 출동비 = 

 
 

1,848 ○진화안전장비 세트 = 

 
 

135○개인진화장비 = 

 
 

420○산불감시 근무복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53 ○예방진화대 조장 수당 = 

 
 

23,688○산불전문예방진화대 = 

 
 

78 ○진화차용 소화 약제 = 

 
 

2,100 ○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= 

 
 

630○무선차량국 = 

 
 

1,029 ○인화물질 제거사업 = 

 
 

7,926 ○솔잎혹파리 나무주사(포스팜 액제) = 

 
 

1,013 ○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= 

 
 

122○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= 

 
 

14,628○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= 

 
 

788○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= 

 
 

113○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= 

 
 

1,581 ○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= 

 
 

241○속효성 방제(지상방제) = 

 
 

1,546 ○예 찰 조 사 원 = 

 
 

1,420 ○우량소나무 보존대책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1,528 ○영림계획 작성 = 

 
 

4,515 ○산림지리정보 = 

 
 

1,015 ○경제수 일반 = 

 
 

323○맹 아 갱 신 = 

 
 

3,383 ○리기다 갱신 조림 = 

 
 

26,252○큰나무 공익조림 = 

 
 

17,486○숲다운 숲 정비 인건비 = 

 
 

1,743 ○숲다운 숲 정비 부대비 = 

 
 

168,403○숲 가꾸기 = 

 
 

  < 균특회계보조사업 >

 
 

   [행정자치부]

 
 

51,000○오 지 개 발 = 

 
 

   [농  림  부]

 
 

331,000○농산물 물류 표준화 = 

 
 

197,582○밭기반 정비사업 = 

 
 

34,440○기계화경작로 확포장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148,066○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= 

 
 

   [건설교통부]

 
 

93,100○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= 

 
 

   [해양수산부]

 
 

8,572 ○수산종묘 매입 방류 = 

 
 

165,214○도서종합개발사업 = 

 
 

  < 기금보조사업 >

 
 

   [건강증진기금]

 
 

6,261 ○건강보험 가입자 위암 조기검진 = 

 
 

2,190 ○건강보험 가입자 유방암 조기검진 = 

 
 

465○건강보험 가입자 간암 조기검진 = 

 
 

684○건강보험가입자 대장암 조기검진 = 

 
 

3,570 ○의료수급권자 위암 조기검진 = 

 
 

980○의료수급권자 유방암 조기검진 = 

 
 

462○의료수급권자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= 

 
 

437○의료수급권자 간암 조기검진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832○의료수급권자 대장암 조기검진 = 

 
 

8,993 ○암 치료비 지원 = 

 
 

574○암 예방 관리사업 = 

 
 

10,223○희귀 난치성 질환 = 

 
 

6,737 ○임시예방접종 = 

 
 

75 ○성병검진 및 치료비 = 

 
 

396○생물테러지정 감시의료기관 = 

 
 

750○한방지역보건사업 = 

 
 

  <분권교부세사업>

 
 

47,009○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= 

 
 

4,452 ○소년소년가정 지원 = 

 
 

3,108 ○가정위탁 양육지원 = 

 
 

1,429 ○결식아동 급식지원 = 

 
 

80,825○경로당 운영비 = 

 
 

11,514○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= 

 
 

2,550 ○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21,112○가정봉사원 파견(재가 노인복지시실 운영) = 

 
 

1,500 ○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(노인일거리마련) = 

 
 

36,000○노인양로시설 운영비 = 

 
 

60,750○노인요양시설 운영비 = 

 
 

14,076○사회복귀시설 운영비 = 

 
 

13,574○주간 복지시설 운영지원 = 

 
 

13,081○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= 

 
 

149,738○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= 

 
 

1,350 ○농가도우미 지원 = 

 
 

6,160 ○양식장 소독제 지원(어류) = 

 
 

2,160 ○양식장 소독제 지원(갑각류) = 

 
 

17,858○공공근로사업 = 

 
 

  < 도비보조사업 >

 
 

   [기획관리실]

 
 

8,500 ○인터넷사랑방 설치 = 

 
 

33,512○2006 지방선거업무 추진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1,200 ○도민정보화교육용 교재대 = 

 
 

1,330 ○도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= 

 
 

   [경제통상실]

 
 

161,342○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= 

 
 

1,000 ○중소기업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 = 

 
 

   [관광문화국]

 
 

900○새마을 장학금 지급 = 

 
 

35,400○해수욕장 편의시설 사업 = 

 
 

20,834○공공도서관 자료 구입(교육청) = 

 
 

5,000 ○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= 

 
 

1,800 ○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= 

 
 

45,000○법성 느티나무 보수 = 

 
 

15,000○이규헌 가옥 배수로 정비 = 

 
 

97,500○영광 향교 고직사 개축 = 

 
 

22,500○법성 진성 성곽 보수 = 

 
 

   [복지여성국]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1,046 ○5·18 가사도우미 지원 = 

 
 

2,000 ○95세이상 장수노인 생일축하 지원금 = 

 
 

10,500○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= 

 
 

4,500 ○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= 

 
 

9,000 ○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= 

 
 

231,777○노인교통수당 = 

 
 

7,272 ○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= 

 
 

8,213 ○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= 

 
 

825○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= 

 
 

975○노인복지시설 김장비 춘계부식비 = 

 
 

15,600○노인복지시설 종사자(생활지도원)특별수당 = 

 
 

11,760○노인복지시설 종사자(일반종사자)특별수당 = 

 
 

5,000 ○친환경 납골시설 설치 = 

 
 

10,000○묘지 등 수급계획 수립 지원 = 

 
 

8,250 ○화장율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 = 

 
 

2,400 ○재활복지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23,400○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= 

 
 

2,500 ○저소득 모부자가정 대입자녀 학자금 = 

 
 

1,643 ○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= 

 
 

2,160 ○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= 

 
 

500○저소득 모부자가정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= 

 
 

1,000 ○푸드뱅크 운영비 = 

 
 

1,050 ○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 = 

 
 

6,000 ○여성직업훈련 지원 = 

 
 

2,000 ○청소년 예절교실 = 

 
 

41,790○아동복지사업 = 

 
 

92,055○학기중 토·일요일 아동 급식 = 

 
 

500○여성 테마교육 = 

 
 

1,500 ○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= 

 
 

2,500 ○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 = 

 
 

960○5.18 교통부름이 = 

 
 

62,235○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3,596 ○영구불임(정관,난관) 복원 시술비 = 

 
 

4,122 ○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 = 

 
 

150○치매예방 교육 = 

 
 

3,180 ○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= 

 
 

10,000○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 = 

 
 

78 ○결핵환자 가정방문 = 

 
 

717○노인건강진단 = 

 
 

   [농  정  국]

 
 

246,999○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= 

 
 

1,250 ○1시군 1생산자 육성사업 = 

 
 

7,560 ○시식용 샘플 사업비 = 

 
 

14,420○택배 사업비 = 

 
 

2,500 ○Green Torism(그린투워리즘)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사업 = 

 
 

9,000 ○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= 

 
 

15,092○학교 우유 급식지원 = 

 
 

3,703 ○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1,500 ○축산농가 가축방역장비 지원 = 

 
 

43,164○총체보리생산농가 연계 조사료생산 = 

 
 

8,160 ○양봉산업 육성 지원(저온저장고) = 

 
 

480○양봉산업 육성 지원(PP 채취기) = 

 
 

240○양봉산업 육성 지원(봉독채취기) = 

 
 

336○양봉산업 육성 지원(기화기) = 

 
 

2,750 ○한우등록사업 = 

 
 

3,270 ○송아지생산안정제 = 

 
 

300○볏짚암모니아 비닐처리 지원 = 

 
 

4,054 ○환경개선제 지원사업 = 

 
 

1,800 ○자화수기 지원사업 = 

 
 

14,535○연결체 조사료생산기계장비 지원 = 

 
 

8,000 ○축산농가 환풍기 지원 = 

 
 

1,440 ○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 교육 = 

 
 

7,500 ○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지원 = 

 
 

55,080○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23,400○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= 

 
 

21,480○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= 

 
 

8,100 ○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 = 

 
 

1,575 ○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사업 = 

 
 

6,000 ○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= 

 
 

13,500○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 = 

 
 

1,600 ○저위생산답 대체작목 조성 = 

 
 

2,500 ○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= 

 
 

1,440 ○잠업생산기반 조성 = 

 
 

6,000 ○친환경 약용작물 재배 지원 = 

 
 

57,500○인삼생산기반 조성 = 

 
 

3,600 ○녹차 재배단지 조성 = 

 
 

10,464○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= 

 
 

7,200 ○버섯생산시설 현대화 = 

 
 

15,000○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 = 

 
 

3,600 ○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1,602 ○경운기 채양구 설치 지원 = 

 
 

160,000○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 = 

 
 

2,534 ○디지털 곡물 측정기 공급 = 

 
 

6,912 ○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= 

 
 

   [해양수산환경국]

 
 

1,008 ○한국 수산경제신문 보급 = 

 
 

25,000○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= 

 
 

20,000○지역특산품 연구개발 용역 = 

 
 

11,485○산림공익근무요원 운영 = 

 
 

893○산림병해충방제(가로수) 잠복소 설치 = 

 
 

2,400 ○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외과수술 = 

 
 

1,517 ○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 = 

 
 

20,000○자연생태 우수마을 육성 지원 = 

 
 

21,000○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= 

 
 

8,120 ○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= 

 
 

17,500○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쓰레기수집시설 설치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540○산림예방 경고판 설치 = 

 
 

3,000 ○방화복 구입 = 

 
 

1,842 ○산불방화선 사후관리 = 

 
 

11,400○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= 

 
 

7,991 ○보호수 정비사업 = 

 
 

   [건설교통국]

 
 

29,000○누수저수지 보수사업 = 

 
 

76,000○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= 

 
 

15,000○영광읍 학정3리 농로 포장 = 

 
 

4,500 ○하천 기성제 정비 = 

 
 

30,000○노후배수시설 정비 = 

 
 

604○범도민 안전문화운동 = 

 
 

3,000 ○생활민방위시범마을 육성 = 

 
 

2,604 ○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= 

 
 

584○화생방분대 장비 구입 = 

 
 

1,544 ○시효경과품 교체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4,000 ○노후 강우량기 교체 = 

 
 

   [농업기술원]

 
 

800○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= 

 
 

1,368 ○농촌지도자 신문 우송료 지원 = 

 
 

1,500 ○전문지도능력 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 = 

 
 

2,500 ○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 수집 해외연수 = 

 
 

5,000 ○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시군센터 참여지원 = 

 
 

2,500 ○공기정화식물 실내정원교육장 보급 = 

 
 

8,000 ○총체보리담근먹이생산 및 종자 증식 = 

 
 

20,000○오디 생산단지 조성 = 

 
 

1,250 ○친환경재배용 벼 우량종자 증식 = 

 
 

4,000 ○틈새대체작물 개발 = 

 
 

1,750 ○수출신선농산물 품질향상 시범 = 

 
 

40,000○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 = 

 
 

2,000 ○여름철 현장 영농 교육 = 

 
 

1,000 ○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500)보조금 (관 520)시.도비보조금등 (항 521)시.도비보조금등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 
 

2,500 ○생산자와 소비자 연대 농사체험장 운영 = 

 
 

5,000 ○소비자 농업 농촌교실 운영 = 

 
 

1,200 ○선도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= 

 
 

5,000 ○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조성 = 

 
 

40,000○지역특화시범사업 = 



  

(단위 : 천원)  
(장 600)지방채및예치금회수 (관 610)국내차입금 (항 613)지역개발기금  

과            목 예  산  액 산             출             기             초

지방채및예치금회수
600 

4,000,000   

국내차입금 
610 

4,000,000   

지역개발기금 
613 

4,000,000  

시·군·구융자금수입
613-02 

4,000,000  

 
 

4,000,000○영광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 = 


